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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지속가능성 관련 지표가 결산보고서에 어떤 형식으로 기술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관련 법률, 결산보고서의 체계 및 구성을 검토하여 현황 및 문제점

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RFS, GASB), 해외 주요국의 공적

연금 재정평가 방법 등의 비교를 통해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완성도 제

고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국민연금기금의 결산보고서는 2009년 이전까지 기업회계기준을 따라 작성되어 연금부채

에 대한 재무제표의 인식기준이 사실상 불명확하였고, 체계가 미비된 상태였다. 불명확한 

기준 하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은 연금부채 인식 및 평가의 왜곡을 야기하였으며, 주식발

행을 통한 기업의 증자를 계상하기 위한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을 국민연금회계에도 일괄 

적용함으로서 대차대조표의 구성상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또한 연금부채에 대한 불명확한 

근거로 인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회계적 비일관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부터 국가회계기준(IFRS)을 국민연금에 적용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는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원칙으로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기금결산보고서에 제시하려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

한 정보제공체계는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은 일반회계 관점에서 부채의 정의와 개념 및 인식기준 등에 대해서 규정하

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 재무제표에는 연금부채에 대하여 정확한 공시가 없다. 필수보충정

보와 부속명세서에는 연금부채의 인식기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가회계기

준은 연금부채의 계리적 평가와 인식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금부

채평가의 핵심인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나 연금부채 계리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관계를 표현

하기 위한 적립률(Funded Ratio)도 제공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연금기

금회계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급여지급의 장기계리적 추정을 제공하는 정보가 미비된다는 것

을 의미하며,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한

다. 결국 미래부채의 현재할인과 계리화의 실패는 순자산을 과대하게 계상하는 문제점을 만

들어 낸다. 결국 「국가회계법」을 최상위법으로 한 연금부채의 불명확성은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바람직한 기금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의 국가회계기준 체계는 미국의 정부회계기준(GASB)을 원용하고 있는데, GASB는 

계리적으로 연금부채를 인식하고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으며, 연금기금적립률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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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여 필수보충정보내의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에 제시하고 있

다. 또한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제도의 결산보고서(Statement No. 25)에서는 재무제표, 재무

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가 포함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수보충정보는 

Schedule of Funding Progress(적립개선일람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회계기준에서는 필수보충정보에 연금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보고서는 장기재정추계내용(전체)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수부속정보

가 적립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를 첨

부하지 않고, 재정추계보고서를 첨부한다면 재정추계보고서에는 세대간 회계에 관한 정보 

또는 재정평가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추계보고서는 세대간 회계 관

련 정보가 부족하여 결국 필수보충정보가 재무제표를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가회계

기준이 적용된 발효된 2009년, 2010년, 2012년에는 필수보충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

고, 2011년에는 국민연금장기추계가 첨부되었다.

국민연금 결산보고서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은 유동자산의 분류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서 국가회계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유동자산의 분류가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으로 구

분된다.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던 2009년 이전에는 만기보유, 단기매매증권, 매매가능증

권 등으로 구분하였다. 국가회계기준은 유동자산을 만기가 1년 이내이거나 1년 이내로 도

래한 금융상품은 모두 단기상품으로 만기가 1년 이상으로 만기도래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국민연

금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주식도 장기금융상품과 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채권은 특성상 만기보유상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고 주식은 매도가능상품으로 구분

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보다 더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불안정하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

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로 양적⋅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연금제도의 특성상 당해 

연도 실적 관련 정보 보다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에서 재

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필수보충정보가 중요하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

우 향후 부과방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연금

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우리나라 보다 성숙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제도 및 재정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국민연금은 최소한 

이들 국가가 사용하는 지표수준으로 평가지표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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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업의 결산보고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로 하여금 당해연도 경

영실적과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의 경우, 투

자자는 장기적인 안목 보다는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기 때문에 당해 연도 실적에 대해 더 많

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연금제도에 대한 결산보고서는 당해연도의 정보 보다는 제

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연금제도도 완전적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연금 또는 직역연금의 결산보고서와 부과방식

에 가까운 사회보험의 결산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완전적립을 목표로 하는 

연금제도는 적립률이 중요한 재정평가지표가 되며,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세대간 회계 관

련 정보가 중요한 재정평가지표가 된다. 연금제도는 당해연도 실적 관련 정보 보다는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 보다는 

필수보충정보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부분적립제도이나 완전적립을 목표

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과방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결산보고서

는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연금의 재정상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필수

보충정보에서 재무제표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 즉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

보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결산보고서는 현재 국가회계법(국가회계법 14조)에서 정한 국가회계기

준을 따르고 있으나, 2009년 이전까지 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었다. 기업회계기준을 따

르면 자본계정이 있을 수 없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상 많은 정보가 왜곡되어 재무제표 자

체가 왜곡 그 자체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회계기준을 제정하여 

2009년부터 국민연금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국가회계기준의 제정으로 재무제표상의 정

보왜곡은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체계는 확립되지 못하

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의 체계는 미국의 정부회계기준(GASB)을 원용하고 있는데 GASB의 

Statement No. 25(Financial Reporting for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and 

Note Disclosures for Defined Contribution Plans)는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제도의 결

산보고서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가 포함돼야 함을 기술

하고 있다. 필수보충정보는 Schedule of Funding Progress(적립개선일람표)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회계기준은 필수보충정보에 연금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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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보고서는 장기재정추계내용(전체)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필수부속정보가 적립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를 첨부하지 않고 재정추계보고서를 첨부한다면 재정추계보고서에는 세대간 회

계에 관한 정보 또는 재정평가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추계보고서는 

세대간 회계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결국 필수보충정보가 재무제표를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

다. 국가회계기준이 발효된 2009년, 2010년, 2012년 에는 필수보충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2011년에는 국민연금장기추계가 첨부되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연금충당부채산

정의 대상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금

회계 평가 및 공시지침｣은 이들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의 측정과 인식을 위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단순히 장기재정추계보고서 만을 첨부하여 정부의 국민연

금의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결산보고서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은 유동자산의 분류이다. 유동자산은 기업

회계기준이 적용되던 2009년 이전에는 만기보유, 단기매매증권, 매매가능증권 등으로 구

분되어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 국가회계기준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은 유동자산을 만기가 1년 이내이거나 1년 이내로 

도래한 금융상품은 모두 단기상품으로 만기가 1년 이상으로 만기도래가 1년 이상 남아있

는 경우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국민

연금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주식도 장기금융상품과 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부하고 있다. 또

한 채권은 특성상 만기보유상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고 주식은 매도가능상품으로 구

분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보다 더 적합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가 결산보고서에 어떤 형식으로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 한 가를 관련 

법, 해외사례 및 기준 등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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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결산보고서 관련 적용법

가. 2009년 이전

2009년 이전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 기준은 「예산회계법」 제10조를 최상위

법으로 하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기금 특별회계규정」 및 「일반

기업회계기준」의 순서로 적용되었다. 때문에 2009년 이전의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는 

국민연금기금 회계처리지침인 「국민연금기금 특별회계규정」을 준수해야하며, 동 규정 제2

조에 의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조 4

호와 16호는 재무제표의 구성항목과 작성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회계법 

(2007.1.1. 시행 2008.12.31. 폐지) 제 101조(기업회계의 원칙)는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

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

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제 86조: 기금의 운영 결산 등)에 의하면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연간 기금운용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기금결산보고서가 기업회계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의 

내용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되고 첨부서류 또한 사업계획 대 

실적분석보고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등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2009년 이후 및 전후 비교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는 200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가회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국가회계법」을 최상위법으로 하여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연금회계준칙」 및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국가회계법 

제 14조(2007.10.17. 제정 2013.3.23. 최신개정)에 의하면 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

입세출결산(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구성되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세분화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연금회계준칙(고시 2011년 14호)은 연금부채의 인식, 연금비용의 측정 및 인식, 그

리고 연금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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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기준으로 하여 제5조 이하에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의 

작성방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또한 기금결산보고서의 구성은 「국가회계법」 제14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국가회계법시행령」 제4조는 결산보고서 중 세입·세출결산에 명시할 사항 및 

부속서류의 제출·작성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연금

부채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연금회계준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연금회계준칙」은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방법, 인식기준 및 결산보고서에 

포함될 연금보고서의 세부항목의 구성에 대하여 지침을 내리고 있다. 또한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지침」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회계처리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를 공시하는 결산보고서의 체

계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한 2009년 이전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본으로 구성되나 2009년 이후의 기금결산보고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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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산보고서의 체계 및 구성내용의 비교(2009년 전후)

국민연금기금의 결산보고서는 2009년 이전에는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자산, 부채, 자본 

현황을 공시하는 대차대조표와 수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기금운용의 순이익을 공시하는 손

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반면 2009년 이후의 국가회계기준 결산보고서는 총 62

개 기금에 대하여 각 기금별로 통합기금결산보고서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국가회계기준 

기금결산보고서는 자산과 부채의 성격에 따라 분류되는 회계계정을 표시하는 재정상태표

와 기금의 원가계상법과 수익 및 비용을 구분하는 재정운영표, 각 회계연도의 순자산의 증

감내역 및 원인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기업회계 및 국가회계기준 회계항목 및 결산보고서의 구성

기업회계기준(국민연금특별회계규정 제30조) 국가회계기준(국가회계법 제14조)

회계기준
지시사항

가. 시산표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라.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마. 현금흐름표

바. 각 계정 명세표 및 부속서류

가. 결산개요

나.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다.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순자산변동표

라. 성과보고서

정부작성
결산보고서의 구성

<2008년 결산보고서 기준>

가. 기금결산개요

 - 기금개요

 - 기금결산현황

나. 기금결산보고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 현금흐름표

 - 수입계산서

 - 지출계산서

 -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 연도별 재원조성실적표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

 - 사업성과평가서

 - 회계법인감사보고서

<2011년 결산보고서 기준>

가. 결산개요

- 기금개요

- 재무제표분석

나.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순자산변동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 장기차입부채 상환방법

- 장기충당부채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기타사항

라. 필수보충정보

- 연금보고서

- 보험보고서

- 사회보험보고서

- 기타사항

마. 부속명세서

- 현금 및 현금성 자산명세서

- 금융상품명세서

- 단기투자증권명세서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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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연금 결산보고서의 연도별 구성내용변화 

「국민연금기금 특별회계규정」 제2조는 2009년 이전의 기금회계기준에 대하여 제4조를 준

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 규정 제4조는 회계처리계정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계

정으로만 구분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반면 동 규정 제30조의 결산보고 규정에는 결산보고서

의 구성항목만 제시되어 있을 뿐, 재무제표의 해당항목에 어떤 회계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하는

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기금 특별회계규정」 제2조는 별도로 기금의 회계와 계리

에 있어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의 작성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조 4호를 근거로 하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동조 동호 규정에 의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

닌 다른 명칭을 보충적으로 병기할 수 있다고 규정됨으로서 2009년 이전의 기금결산보고서

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에도 결산보고인의 재량에 의

하여 재무제표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09년 이전의 기금결산보고서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의 항목을 회계계정으로 추가하여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2009년 이후의 국민연금기금 재무제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금통합재무제표의 형

식으로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부속서류에 해당하는 필수부속명세서와 부속명세

서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개정 직후의 기금재무제표는 부속서류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0년 이래로 부속서류가 포함된 완전한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2011년 국민연금기금의 결

산보고서는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까지 가장 완전한 구성을 갖추게 되었

다. 필수보충정보에 연금보고서가 포함되었으며, 연금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 및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2011년 결산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에서 연금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연금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금사업의 장기재정추계결과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부분에 다시 요약해서 기재함으로서 구성과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2012

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연금사업

의 장기재정추계결과를 요약하여 재무제표주석의 연금충당부채 항목에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2009년부터 동태적

으로 구성상의 비일관성을 보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향후 결산보고서의 개선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의 문

제점 뿐 아니라 결산보고서의 핵심인 재무제표의 구성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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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재무제표의 구성, 내용 및 문제점

(1) 주요재무제표의 구성 항목

〈표 3〉 기업회계 및 국가회계기준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

기업회계기준(2009년 이전) 국가회계기준(2009년 이후)

대차
대조표

 
<자산>

1. 유동자산

 - 현금 및 현금등가물

 - 단기금융상품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기타

2. 고정자산

 - 매도가능증권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장기대여금 

 - 기타

3. 운용자산

4. 투자 외 기타자산

 
<부채>

1. 유동부채

 - 미지급금

 - 예수금

2. 고정부채

 - 파생상품부채

 - 공단임대보증금

3. 기타부채

<자본>

1. 자본금

 - 연금급여적립금

 - 기금적립금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

 - 이익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4. 자본조정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기타

재정
상태표

 
<자산>

1. 유동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기타

2. 투자자산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 기타

3.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1. 유동부채

 - 기타유동부채

  · 파생상품부채

  · 미지급금

  · 기타

2. 기타비유동부채

 -기타의기타비유동부

채

  · 파생상품부채

  · 기타부채

<순자산>

1. 기본순자산

2. 적립금 및 잉여금

3. 순자산조정

 

손익
계산서

 
1. 영업(사업)수익

 - 연금보험료수입

 - 금융자산운용수익

 - 대부사업운용수익

2. 영업(사업)비용

 - 연금급여지출액

 - 사업비용

3. 영업(사업)총이익

4. 일반관리비

5. 영업(사업)이익

6. 영업(사업)외 수익

 - 잡수익

 -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 기타

7. 영업(사업)외 비용

 - 관리운영비전출금

 - 기타

8. 경상이익

9. 특별이익

10. 법인세차감전순손익

11. 법인세비용

12. 당기순이익

재정
운영표

 
1. 프로그램 순원가

 -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2. 관리운영비

3. 비배분비용

 - 지급수수료

 - 세금과공과

 - 기타

4. 비배분수익

 - 이자수익

 - 평가이익

 - 기타

5. 재정운영 순원가

6. 비교환수익 등

 - 기타재원조달 및 이전

7. 재정운영결과
 

순자산
변동표

 
1. 전년도 기초순자산

 - 보고금액

2. 재정운영결과

3. 조정항목

 - 투자증권평가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 기타순자산의증감

4. 당해년도 기말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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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정간의 비교 

(가) 대차대조표 및 재정상태표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는 국가회계기준의 재정상태표와 계정구성이 유사하며 대체

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양쪽 모두 자산과 부채의 배열은 유동성배열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금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되는

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조 30호에 의하면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 하며, 자본잉여금

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라 명시되어 

있다1). 

국민연금기금의 자본은 주주와의 거래를 통하여 증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서 갹출된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므로 자본계정의 존재를 고려한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

표는 구성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09년 이후의 국가회계기준의 재정상태표

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자본계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금이 재정상태표

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립금 및 잉여금, 공정가액평가기준 순자산조정과 기본순자산으로 

계정이 구성되어 있다. 

2009년 국가회계법의 시행으로 유동자산의 분류가 장기금융상품과 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 기업회계의 적용을 받던 2009년 이전에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주식과 채권 모두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야하고 채권은 만기와 관계없이 만기도래 시점이 1년 이내가 되면 장기채권도 단기금융상

품으로 구분된다. 결론적으로 주식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는 것과 채권을 만기도래시점기

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는 것은 자산운용의 측면에서 보건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지분증권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조 30호>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주식

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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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익계산서 및 재정운영표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의 한 종류이다. 경

영성과는 회계기간 동안 평가된 당기순이익으로 측정되는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방식

을 사용한다. 

반면 국가회계기준의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서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에 따라 재정운영순원가

가 계산되며 여기에 비교환수익(직접적인 대가관계 없이 발생하는 수익)등을 추가하여 재

정운영결과를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와 재정운영표는 계정의 분류

와 계정과목의 배열순서 등에 대한 차이가 크다.

(다)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변동내역 만을 공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및 당해년도 기말순자산으로 구

분이 되어 표시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무제표이다.

 복식부기 회계원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처

분전후 이익잉여금으로 연결된다. 반면 국가회계기준의 순자산변동표는 적립금 및 잉여금

을 순자산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순자산은 재정상태표에 포함된다. 따라서 순자산변동표와 

재정상태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연

결과 대등하다.

(3) 부채계상의 문제점

기업회계기준에서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및 기타부채로 구분이 되어있으나 국민연

금기금의 성격상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부채와 국민연금기금의 부채가 갖는 성격은 상이하

다. 기업회계기준 국민연금기금회계에서 부채로 평가될 수 있는 연금부채는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해당연도 연금급여지급액을 초과하는 연금보험료를 

연금급여적립금이라는 항목의 자본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연금급여지급액은 다시 손익계

산서 내에 영업비용으로 계상됨으로서 재무제표의 일관성과 발생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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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2조는 부채의 정의와 구

분, 부채의 인식기준 및 장기충당부채의 정의 등 재정상태표의 부채계정에 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

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

시한다.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

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제20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제21조(장기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

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제22조(기타 비유동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또한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지침」은 아래와 같이 연금충당부채의 정의 및 연금부채의 

평가를 위한 보험수리적 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

교교직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측정과 인식을 위한 세부규정을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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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연금충당부채 :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것

·보험수리적 가정 : 할인율,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퇴직률, 승진률, 사망률 등 연금충당부채와 연금

비용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인구통계적 가정

제4조(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

4. 연금충당부채는 연금회계준칙 제2장의 연금사업인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하여 인식하며, 공

무원연금법 제42조 장기급여와 군인연금법 제6조의 급여 중 아래의 급여를 포함한다. 

공무원연금
제42조(장기급여)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 여부

군인연금
제6조(급여의 종류)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 여부

1. 퇴직급여 1. 퇴직급여

(1)퇴직연금 O (1) 퇴역연금 O

(2)퇴직연금일시금 O (2) 퇴역연금일시금 O

(3)퇴직연금공제일시금 O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O

(4)퇴직일시금 O (4) 퇴직일시금 O

2. 장해급여 2. 재해보상적·부조적 급여

(1)장해연금 X (1) 상이연금 O

(2)장해보상금 X (2) 공무상요양비 X

(3) 사망조위금 X

(4) 재해부조금 X

(5) 사망보상금 X

(6) 장애보상금 X

3. 유족급여 3. 유족급여

(1)유족연금 O (1) 유족연금 O

(2)유족연금부가금 O (2) 유족연금부가금 O

(3)유족연금특별부가금 O (3) 유족연금특별부가금 O

(4)유족연금일시금 O (4) 유족연금일시금 O

(5)유족일시금 O (5) 유족일시금 O

(6)유족보상금 X

(7)순직유족연금 X

(8)순직유족보상금 X

4. 퇴직수당 X 4. 퇴직수당 X

그러나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지침」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

장제도에 따른 연금지급의무는 국민 개개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는 것과 국

제적 회계기준 과의 비교를 근거로 하여 국민연금의 연금지급의무와 관련된 충당부채는 인

식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다2). 결국 본 지침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연금충

2)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기획재정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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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채의 인식과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기금의 회계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기금결산보고서

에 제공되는 재정상태표의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및 기타부채로만 제시되어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이며,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

는 현재의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회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연금부채

의 개념과 정의가 규정된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부채금액의 추정방법에 대한 

내용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위규정인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지침」 역시 국민연금부채의 평가와 인식에 대하여 정보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대하

여 통합기금재무제표는 2010년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필수보충정보를 기금재무제

표에 포함하여 연금부채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려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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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회계기준(IRFS, GASB3))

가. 국제회계기준(IFRS)

(1)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및 재무제표구성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standards)에 따라 회계담당자의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

시하며,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작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

정가치평가(Fair Value Accounting)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

미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려 하며, 금융자산·부채와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

가치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4).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재

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담당자의 재량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할 재무제표를 결정할 수 있

음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의 주석(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에 기타중

요회계정보 및 부가적으로 추가해야 할 정보사항 들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2) 부채(Liability)인식방법

국제회계기준의 재정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에서 부채는 정상적 교

환거래, 만기일 1년 이내의 부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만기일 1년 이내의 부채를 

유통부채(Current Liabilities)로 인식하고 있지만, 부채인식의 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인 

경우도 이를 유동부채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게 하고 있다. 또한 미래에 지급해

야 할(Payable) 근로자에 대한 적립식 급여(Accruals)도 유동부채로 평가한다. 더욱이 국

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를 평가하여 명

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발채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이후에 부과될 의무(Possible obligation)

- 과거사건의 결과로 발생하였으나 현재에 인식되지 못한 의무

3) <부표 1> 참조

4) 알기쉬운 국제회계기준, 금융감독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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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은 추상적으로 부채의 정의 및 인식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다. 부채의 인식은 유동부채와 우발채무로 이루어지지만, 재정상태표와 주석에 부채를 평

가하여 제시할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 미국정부회계기준(GASB)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연금에 대한 미국정부 회계기준(Statement No.25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GASB)는 결산보고서의 구성을 Paragraph 

18~19에 제시하고 있고 부연설명을 Paragraph75에 제시하고 있다. 결산보고서는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와 필수보충정보(Required Supplemental Information) 및 재무

제표에 대한 주석(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으로 되어있다. 

(1)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Paragraph 18~19에 제시되어 있으며, 계정에 대한 설명은 

Paragraph 20~31에 제시되어 있다.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순자산계산서(Statement of Plan Net Assets) 

기금순자산계산서는 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며, 각 계정은 공정가격(시

장가격)으로 평가된다. 기금순자산계산서는 계리화된 기금운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순자산에 대한 정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순자산계산서는 자산, 부채 및 연금수탁보유 순자산(Net Assets held in Trust 

for Pension Benefits)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국가회계 결산보고서의 재정

상태표와 유사하다.

② 기금순자산변동계산서(Statement of Change in Plan Net Assets)

기금순자산변동계산서는 순자산의 변동원인을 제시하며 순자산의 변동은 계리적으로 결

정되어야 한다. 기금순자산변동계산서는 자산의 증가원인(Additions)과 감소원인

(Deductions)을 계리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가회계 결산보고서의 재정운영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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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보충정보(Required Supplemental Information)

결산보고의 다른 요구항목으로 Paragraph 33는 필수보충정보계획(Schedule of 

Required Supplemental Information)을 보여주는데, Paragraph 112에 부연설명이 

되어 있다. 필수보충정보는 미래의 기금상태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계리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수보충정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모수(Parameters)

모수항목에는 결산보고시 사용되는 계리적 방법론의 기본가정과 제약조건 등을 열거하고 있

다. 모수항목은 계리적 가정(Actuarial Assumptions), 경제적 가정(Economics 

Assumptions), 계리적 비용 분석 방법(Actuarial Cost Method)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②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

적립개선일람표에는 계리적으로 결정된 미래부채에 대한 현재할인과 적립기금과의 관계

를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적립개선일람표는 계리화된 자산과 부채, 적립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사업주기여일람표(Schedule of Employer Contributions)

사업주기여일람표는 기금적립의 출처에 대한 장기적 정보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

며, 사업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제시한다. 또한 사업주의 기여에 대한 과거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Paragraph 32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을 제시

한다. 주석은 기금의 사업주를 설명하는 기금설명(Plan Description),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 기여금과 준비금(Contributions and Reserves) 및 운용투자집중

(Concentrations)으로 구성되며 주석은 재무제표 바로 뒤에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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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공무원연금 회계기준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연금(CalPERS: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회계기준 통합재무제표는 순수탁자산 변동보고서, 순수탁자산보고

서 및 순자산&비용변동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부채에 대해서는 적립개선일

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 부문에 자산과 부채의 현재가치를 계리화하여 제

시하고 있다. 또한 계리부문(Actuarial Section)에 자산계리가치, 연금부채의 계리가치 및 

계리화된 적립률(Funded Ratio)등을 통해 연금부채를 명확하게 추정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회계기준은 필수보충정보(Required Supplemental 

Information)에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를 따로 제시하고 있

다. 또한 결산보고서에 계리부분(Actuarial Section)을 따로 구분하여 연금부채를 인식하

는 판단기준을 규정해 놓았는데, 연금부채는 경제학적 가정과 비경제학적 가정 하에 인식

되며, 자산의 계리가치는 연금기금의 기대가치(Expected Value of Assets)와 연금기금의 

실제 시장가치(Actual Market Value of Assets)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리적으로 인식

된 연금부채는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된 후, 적립률(Funded Ratio)5)을 도출하게 된다.

5) (자산의 계리가치)÷(부채의 계리가치) : 부채대비 자산보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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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재정평가 방법

가. 미국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Annual Report

미국 OASDI Annual Report는 총 7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정평가와 관련된 부분

은 ‘Ⅳ. Actuarial Estimates’에서 다루고 있으며 재정추계는 단기재정추계(10년)과 장기

추계(75년) 로 구분된다. 

재정추계를 통한 재정안정목표는 명문화된 것이 없으며 단기전망과 장기전망으로 구분

하여 다양한 지표로 재정건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1) 단기전망(Short-Range Estimates)의 평가지표

① 적립배율(Trust Fund Ratios)

단기전망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것으로 중간가정(Intermediate), 저위가정

(Low-cost), 그리고 고위가정(High-cost)으로 분리하여 전망하고 있다. 단기전망에서 사

용되는 평가지표는 적립배율6)(Trust Fund Ratio)이다.

(2) 장기전망

장기전망에서는 연간수지차, 가입자 100명당 수급자수, 적립배율, 계리적수지차, 미적

립부채, 세대별미적립부채 등을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① 연간수입비율, 연간지출비율, 연간수지차(Income rate, Cost rate, Balance)

연간수입비율(Income rate)은 연간 보험료부과 대상 소득총액 대비 연간 총수입(보험

료수입 등)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연간지출비율(Cost rate)은 연간 보험료 부과 대

상소득 총액 대비 연간 총 지출(급여지출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연간수지차는 수입비율

과 지출비율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6) 회계연도초 연금자산대비 당해 연도 연금지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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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 OASDI의 연간수입비율, 지출비율, 연간수지차 

자료: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OASDI Trust Fund 2012

이 지표를 통해 최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시점이 언제이고 장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Income rate과 Cost rate를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연도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부과방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미국 OASDI는 2010년 이후 Balance 가 마이너스(-)로 전

환된 이후 2090년 까지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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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OASDI의 연간수입비율, 지출비율, 연간수지차의 추세선

자료: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OASDI Trust Fund 2012

② 가입자 100명당 수급자수

가입자 100명당 수급자수는 부과방식하에서 인구구조에 의한 부양비의 변화추이를 평

가해 보기 위한 지표이다. 이 지표 또한 부과방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

는 지표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그림 2〕 OASDI의 가입자 100명당 수급자 수

자료: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OASDI Trust Fun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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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립배율(Fund Ratio)

적립배율은 연초 연금자산의 당해 연도 급여지출대비 비중을 나타낸다. 적립배율은 연초 

연금자산의 당해 연도 급여지출대비 비중을 나타낸다. 적립배율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적립배율이 안정적

으로 유지된다면 연금제도가 적어도 지급능력면에서는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다. 미국 OASDI는 고비용추계에 의하면 2030년 적립배율이 0%로 하락하고 저비용추

계는 2055년 경 적립배율이 0%로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3〕 OASDI 적립배율 장기전망

자료: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OASDI Trust Fund 2012

④ 계리적수지차(Actuarial Balance)

계리적 수지차는 연간수입비율(Income rate)과 연간지출비율(Cost rate)의 누적개념

을 포함하여 재정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다. 2085년까지 계산된 계리적수지차는 2085년까

지 계산된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대상소득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2085

년까지의 계리적수지차 -2.67%는 2085년까지의 미적립부채 8조 6천억 달러와 상응하는 

수치이다.



Improving Completeness of Comprehensive Financial Report of National Pension Fund of Korea  25

〈표 5〉 OASDI 중위가정하의 계리적 수지차 

자료: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OASDI Trust Fund 2012

⑤ 미적립부채(Unfunded Obligation)- 2086년 & 무한대

미적립부채는 추계기간말인 2086년까지의 규모와 무한기간에 대한 규모로 나누어 추계

하고 있다. 2086년까지의 미적립부채는 8.6조 달러로 GDP대비 0.9%로 계산되고 있다. 

〈표 6〉 OASDI 중위가정하의 추계기간별 미적립부채

자료: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OASDI Trust Fun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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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대별 무한기간 미적립부채(Unfunded Obligation-Infinite Horizon)의 규모

연금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현재가치를 과거와 현세대에서 유래한 금액과 미래세대에서 

유래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내용이다. 과거와 현재가입자에 의한 미적립부채는 

21.6 조 달러이나 미래가입자에 의한 수입이 지출보다 1.2조 달러 초과하여 무한대 미적립

부채는 20.5조 달러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계산은 세대간 회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 세대 

가입자의 수입과 지출에서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 미적립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

고 있다. 과거세대의 수입과 지출은 47.8조 달러 대비 45.5조 달러로 미적립부채가 발생하

지 않는다. 그러나 현세대의 경우 수입은 23.5조 달러인 반면 지출은 47.9조 달러로 22.2

조 달러의 미적립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 7〉 OASDI 중위가정하의 세대간 회계

자료: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OASDI Trust Fun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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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의 재정추계보고서(Actuarial Report 2010)

 CPP는 향후 75년에 대해 재정추계를 하고 있으며 재정추계보고서는 총 8개장과 5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Ⅳ. Results’에서 다루고 있으며 평가

지표는 적립배율(Asset/Expenditure ratio)과 부과전환보험료율(PayGo Rate)을 제시하

고 있다. 첫 번째 부록(Appendix A: Financing the Canada Pension Plan)은 계리적부

채(Actuarial Liability)를 연금자산에서 뺀 미적립부채(Unfunded Liability)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해 연도에 획득한 미래급여의 가치(Current Service Cost), 적립률

(Funding Ratio), 계리적수지차(Actuarial Balance) 등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CPP 재정지표의 특징은 코호트별 내부수익률(Internal Rates of Return by Cohort)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1998년 법개정으로 부과방식에서 벗어나 신규로 제정되는 급여는 완전적립으

로 운영하고 적립배율 5배 수준 또는 적립률 25%에 해당하는 기금자산을 추계시점 이후 

10~60년 동안 유지하는 재정목표로 정하고 있다. 

〈표 8〉 캐나다 CPP의 재정평가지표

목차 본문 : Ⅳ. Results 부록 : A

평가지표
적립배율
부과전환 보험료율

미적립 부채
계리적수지차
Current Service Cost
코호트별 내부수익률

자료: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2010』, Office of the Chief Actuary, CPP, Canada

(1) 기본평가지표

① 적립배율 및 부과방식전환보험료율

캐나다 CPP는 적립배율을 ‘Asset/Expenditure Ratio’로 표현하고 있으며 부과전환보

험료율은 ‘PayGo Rate’로 기술하고 있다. 법으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9.9%로 설정해 놓았

기 때문에 부과방식전환보험료율이 9.9%보다 높은 경우 소득대체율의 조정을 통해 재정안

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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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캐나다 CPP의 재정현황지표

자료: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2010』, Office of the Chief Actuary, CPP, Canada

적립배율을 나타내는 ‘Asset/Expenditure Ratio’는 2050년 5.18배로 상승하나 2085

년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캐나다 CPP의 적립배율

자료: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2010』, Office of the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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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평가지표

① Balance Sheet

①-1 폐쇄집단 미적립부채

폐쇄집단 미적립부채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의 기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

정한 상태에서 미적립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미적립부채가 향후 10년 동안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2009년과 2019년의 미적립부채와 미적립률을 

비교하고 있다. 2009년의 미적립률은 85.5%이나 2019년의 미적립률은 80.3%로 감소하

여 향후 10년간 재정건전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캐나다 CPP의 폐쇄집단 가정하의 미적립부채 

2009년 12월 31일 기준 2019년 12월 31일 기준

금액
(십억 캐나다 달러)

부채대비 비중
(%)

금액
(십억 캐나다 달러)

부채대비 비중
(%)

보험계리적 부채 874.8 100.0 1,308.9 100.0

자산 126.8 14.5 258.1 19.7

미적립부채 748.0 85.5 1,050.8 80.3

자료: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2010』, Office of the Chief Actuary, CPP, Canada

①-2 개방집단 미적립부채

개방집단 미적립부채는 재정추계기간인 75년 동안 즉, 2085년까지  가입자가 제도에 가

입하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이들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급여총액을 계산하고 

2085년까지의 기금자산과 비교하여 미적립부채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CPP의 개방집

단 미적립부채는 폐쇄형 미적립부채 보다 크게 감소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캐나다 CPP의 개방집단 가정하의 미적립부채 

2009년 12월 31일 기준 2019년 12월 31일 기준

금액
(십억 캐나다 달러)

부채대비 비중
(%)

금액
(십억 캐나다 달러)

부채대비 비중
(%)

보험계리적 부채 1,995.0 100.0 2,836.9 100.0

자산 1,988.1 99.7 2,825.3 99.6

미적립부채 6.9 0.3 11.6 0.4

자료: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2010』, Office of the Chief Actuary, CPP,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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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urrent Service Cost

2010년 현재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한해동안 획득한 미래급여의 규모를 Current 

Service Cost로 계산하고 있다. Current Service Cost를 기여대상소득의 비율로 계산하

고 이 수준을 현재의 보험료수준과 비교하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CPP의 현재 보험료율이 9.82%이고 Current Service Cost의 부과대상소득대비 비

율은 6.31%이므로 제도가 당해연도 수지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urrent 

Service Cost가 보험료율 보다 높다면 당해연도 수지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표 12〉 캐나다 CPP의 Current Service Cost 

12월 말
기준

Current Service Cost
(십억 캐나다 달러)

(A)

보험료부과대상 소득총액
(십억 캐나다 달러)

(B)

A/B
(%)

2010 23.5 372.3 6.31

2011 23.9 386.4 6.20

2012 25.4 406.2 6.26

자료: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2010』, Office of the Chief Actuary, CPP, Canada

③ 코호트별 내부수익률 

현재수급자, 현재가입자, 그리고 미래가입자의 내부수익률을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1940년생의 내부수익률은 6.3%로 1970년생의 내부수익률 2.4%에 비해 3.9%p 높다. 즉, 

코호트별 내부수익률은 세대간부양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캐나

다 CPP의 코호트별 내부수익률은 1970년생 이후 2.3% 수준을 유지하여 더 이상 세대간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캐나다 CPP의 인구 코호트별 내부수익률 

출생년도 명목 내부수익률 실질내부수익률

1940 10.4 6.3

1950 7.1 4.2

1960 5.3 3.0

1970 4.7 2.4

1980 4.6 2.3

1990 4.6 2.2

2000 4.6 2.3

자료: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2010』, Office of the Chief Actuary, CPP, Canada



Improving Completeness of Comprehensive Financial Report of National Pension Fund of Korea  31

다. 미국 CalPERS의 포괄적 재무제표(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제도인 CalPERS는 재무제표 내에 Actuarial Section을 

두고 재정추계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재정추계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Funding Progress

를 점검하기 위해 미적립부채와 적립률, 그리고 solvency test를 실시하고 있다. CalPERS

는 100%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부과기준 대비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안정적

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다. 

(1) 미적립부채와 적립률

2010년 6월 기준 회계연도 미적립부채는 3,083 억불이고 기금자산규모는 2,016억불로 기금의 적

립률은 65.4%로 계산되었다. CalPERS는 완전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기

금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적립률이 감소하였다. 금융시장의 등락으로 인해 기금자산의 평가금

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자산규모를 시가기준(Market Value of Assets)과 추계

기준(Actuarial Value of Asset)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있다. 추계기준 기금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적립률은 2003년 87.7%에서 2007년 87.2%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은 

금융위기여파로 인해 적립률이 다소 감소하여 83%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금자산을 시가기준으로 

계산한 적립률은 2003년 79.8%에서 2004년 85.9%, 2005년 89.9%, 2006년 92.6%, 2007년 

101.2%를 보이다가 2009년은 60.8%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부표 2〉 참조).

(2) 지불능력평가(Solvency Test)

CalPERS는 미국정부회계기준(GASB)에 의해 지불능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solvency test는 연금부채를 ①현재가입자가 이

미 기여한 보험료에 의해 발생한 미래급여부채, ②현재 수급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연금급여

부채, ③현재가입자의 고용주가 기여한 보험료에 의해 획득한 미래급여부채 등으로 구분하

고, 이들 부채를 기금자산이 어느 정도 충당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2010년 6월 기

준으로 기금자산(추계기준7))은 257.1(십억불)이고 2010회계연도 현재가입하고 있는 가입

7) 추계기준 기금자산가치와 시가기준 기금자산가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추계기준은 금융시장의 등락으로 인

해 보험료율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의 수익률을 시가기준이 아닌 기대수익(과거 수익률 

평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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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기여한 보험료에 의해 발생한 미래급여부채 40.6(십억불)을 100% 감당하고, 현재 수

급자에게 지불해야하는 급여부채 160.2(십억불) 또한 100%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현재 가입자에 대해 고용주들이 기여한 보험료에 의해 발생한 미래급여부채에 대해서

는 52.3%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CalPERS는 미적립부채를 30년 이내에 

해소한다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부표 3〉 참조). 

라. 일본 후생연금의 재정검증결과 

일본후생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후생연금은 2004년 법개정

을 통해 무한기간 수지균등이라는 재정목표를 추계시점 이후 100년간 재정안정으로 변경하

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2017년까지 보험료율을 18.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60%(2004년 기준)에서 50%(2038년)로 삭감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재정검증은 이

러한 제도개선내용이 인구⋅거시변수가정하에 장기적으로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

는 작업이다. 추계기간말에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정안정목표이다.

재정검증보고서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평가지표는 제 1장 내의 연금재정

의 장래전망에서 적립금추이와 적립배율을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타평가지표는 ‘제 4장 기타’에서 세대간급부와 부담비율과 급부와 재원의 내역이라는 

제목하에 Balance Sheet를 제시하고 있다.

(1) 기본평가지표

재정검증보고서는 어떤 지표가 기본평가지표인지 또는 기타평가지표인지를 기술하지 않

고 있다. 다만 본 고에서는 재정검증보고서가 ‘제1장 재정검증개요’ 내의 연금재정장재전

망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립금추이와 적립배율을 기본평가지표로, 그리고 ‘제4장 기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대간급부와 부담비율 그리고 급부와 재원의 내역(Balance Sheet)을 기

타지표로 구분하였다.

① 적립금추이

적립금은 2009년 가격기준으로 2040년 207.5조엔으로 최고수준으로 보이다가 2105

년에는 13.2조엔으로 크게 감소하여 고갈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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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 후생연금의 적립금 추이 

자료: 『 평성21년 재정검정결과 리포트』 노동후생성연금수리과 2010.3

② 적립배율

적립배율은 2050년 6배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가 2105년에는 1배로 감소하고 있다. 

적립배율을 2105년에 1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국고지원금에 의

해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기타평가지표 

① 세대간부양 규모

현수급자, 현재가입자, 그리고 미래가입자를 5세 간격으로 이들이 부답하는 보험료총액

과 연금급여총액을 일정시점의 현가로 환산하여 배율을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40년생은 현재 수급자이며 이들 세대가 평균으로 부담한 보험료총액의 배수

를 계산하면 6.5이나 1960년생은 이 배수가 2.9 그리고 1970년생은 2.5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2010년생의 배수는 2.3으로 40년 동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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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일본후생연금 인구코호트별 보험료부담대비 연급급여비율

2010년 기준연령

후생연금(기초연금포함)

보험료부담액

(A)

(만엔)

연금급부액

(B)

(만엔)

배율

(B/A)

65세 이후 수령

연금급부액

(B-A)

(만엔)

배율

(B-A)/A

70세 - 1940년생

(2005년 시점 환산)

900

(900)

5,500

(5,600)
6.5

4,300

(4,400)
5.1

65세 – 1945년생

(2010년 시점 환산)

1,000

(1,000)

4,800

(4,800)
4.7

4,000

(4,000)
3.9

60세 – 1950년생

(2015년 시점 환산)

1,300

(1,200)

5,200

(4,700)
3.9

4,600

(4,200)
3.4

55세 – 1955년생

(2020년 시점 환산)

1,700

(1500)

5,600

(4,900)
3.3

5,200

(4,500)
3.1

50세 – 1960년생

(2025년 시점 환산)

2,200

(1,800)

6,200

(5,100)
2.9

6,100

(5,000)
2.8

45세 – 1965년생

(2030년 시점 환산)

2,700

(2,100)

7,100

(5,600)
2.7

7,100

(5,600)
2.7

40세 – 1970년생

(2035년 시점 환산)

3,200

(2,400)

8,000

(5,900)
2.5

8,000

(5,900)
2.5

35세 – 1975년생

(2040년 시점 환산)

3,800

(2,700)

9,100

(6,400)
2.4

9,100

(6,400)
2.4

30세 – 1980년생

(2045년 시점 환산)

4,500

(3,000)

10,400

(7,000)
2.3

10,400

(7,000)
2.3

25세 – 1985년생

(2050년 시점 환산)

5,200

(3,300)

11,900

(7,600)
2.3

11,900

(7,600)
2.3

20세 – 1990년생

(2055년 시점 환산)

5,900

(3,600)

13,600

(8,300)
2.3

13,600

(8,300)
2.3

15세 – 1995년생

(2060년 시점 환산)

6,800

(3,900)

15,500

(9,000)
2.3

15,500

(9,000)
2.3

10세 – 2000년생

(2065년 시점 환산)

7,700

(4,200)

17,600

(9,700)
2.3

17,600

(9,700)
2.3

5세 – 2005년생

(2070년 시점 환산)

8,700

(4,600)

19,900

(10,400)
2.3

19,900

(10,400)
2.3

0세 – 2010년생

(2075년 시점 환산)

9,800

(4,900)

22,500

(11,200)
2.3

22,500

(11,200)
2.3

주: 괄호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재가치환산 금액(2010년 기준)

자료: 『 평성21년 재정검정결과 리포트』 노동후생성연금수리과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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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배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래프이다. 

〔그림 6〕 인구코호트별 수익비

자료: 『 평성21년 재정검정결과 리포트』 노동후생성연금수리과 2010.3

② 급여와 재원의 내역(Balance Sheet)

일본후생연금은 미국 OASDI8)와 캐나다 CPP와는 달리 미적립부채를 명시적으로 계산

하기 보다는 국고부담을 통해 수지균등을 맞추고 있다. 국고부담을 미적립부채로 볼 수 있

으며, 이 금액을 2009년 이전급여를 위한 국고부담과 2009년 이후 가입자를 위한 부분으

로 분리하여 계산하고 있다. 2009년 이전기간에 해당하는 국고부담은 190조엔이고, 

2009년 이후 가입자에 대한 국고부담은 140조엔으로 과거가입자에 대한 미적립부채가 더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0년부터 2080년까지 10년 간격으로 국고부담액을 제시하여 코호트별 미적립부채

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8) 미국 OASDI의 경우 과거가입자, 현가입자, 미래가입자별로 미적립부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어 일본후생연

금 보다 더 상세하게 세대간 회계를 계산하고 있음.



36  국민연금 재정지속가능성 지표생산을 위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방안

〔그림 7〕 일본 후생연금의 밸런스시트 

자료: 『 평성21년 재정검정결과 리포트』 노동후생성연금수리과 2010.3

마. 해외 주요국 재정평가의 시사점

(1) 재정안정목표 측면

해외 주요국가의 공적연금 재정평가가 시사하는 바는 재정안정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이

러한 목표가 달성가능한지를 다양한 지표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후생연금의 재정

추계는 2004년 법개정을 통해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인상과 급여삭감을 전제

한 상태에서 향후 100년간 재정이 안정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100년 후에도 

적립배율이 1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추계에서 국고부담을 지

속적으로 증가시켜 적립배율이 1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CPP도 일본과 유사하게 법개정내용을 반영한 재정추계결과가 안정적인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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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는 9.9%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적립배율이 추계기간 동

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를 확인하고 있다. 일본과 캐나다의 재정추계는 명확한 재정안정

목표를 가지고 법개정의 효과가 재정추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OASDI는 명확한 재정안정목표를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재정추계결과는 

재정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지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의 1차, 2차 재정추계결과는 명확한 재정안정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에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미국 OASDI 

재정추계와 유사하다. 다만 1, 2차 재정추계결과 부분적인 제도개선을 단행하는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미국 OASDI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제3차 국민연금재정

평가가 1, 2차 평가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캐나다와 같이 명확한 재정안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재정평가지표 측면

미국, 캐나다, 일본의 재정추계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표가 다양하게 제공되

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추계보고서 본문에 제시하지 않는 경우 부록에 추가적인 지표를 제

공하여 재정상태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국민연금재정

추계와 다르다.

(가) 재정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분류

연금제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평가지표는 연금재정

의 총량(stock)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현금흐름(flow)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평가지표는 평가시점별로도 구분될 수 있다. 추계기간전체 또는 추계기간말

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과거시점, 현시점, 미래시점으로 구분하는 방법 또는 연령별 

코호트별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① 총량에 의한 평가지표

총량기준으로 재정평가를 하는 지표는 적립률과 미적립부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적립률은 평가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어 추계기간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에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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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적립부채의 경우 세대간별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경우 최

근 주요 해외 공적연금기금에서 계산하기 시작한 Balance Sheet가 된다. Balance sheet

의 계산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세대별로 분리해서 미적립부채의 계산하는 방

식을 갖고 있다. Balance Sheet는 일종의 세대간 회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대를 

연령대별로 분리해서 분석하는 경우 코호트별 평가가 가능하다. 

연령코호트별로 총량적인 평가지표는 ‘급여총액/보험료총액비’가 있다. 일본의 연금재

정검증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지표로 연령대별로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총액대비 수급하게 

되는 급여총액을 특정시점으로 현재가치화 하여 비교한 수치이다. 이 비율도 세대간 회계

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세대간부양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캐나

다의 CPP는 내부수익률로 세대간부양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② 현금흐름에 의한 평가지표

현금흐름에 의한 평가지표는 연금재정의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 등 당해 연도 수지를 중

심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대표적인 평가지표가 적립배율

이다. 적립배율은 연초 기금자산으로 당해 연도 급여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

는 지표이다. 제도가 완전부과방식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적립배율만을 평가해도 제도의 재

정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계리적수지차는 평가기간 전 기간에 걸쳐 재정의 수지균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수입의 부과대상소득대비 비율이고, 당해 연도의 수리균등을 위해 추

가로 필요한 수입의 부과대상소득대비 비율은 연간수지차가 된다. 

이 두 지표는 부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진입하지 않은 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표이다. 부과전환보험료율이 추계기간 전 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

된다면 세대간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다. 당해 연도 수입보

다 지출이 큰 시점을 의미하는 수지적자발생시점 또한 현금흐름에 의한 평가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 지표는 연금제도가 부분적립상태에서 완전부과방식으로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

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Current Service Cost는 캐나다의 재정추계에서 사

용하는 지표로 현재 가입자들이 1년 동안 획득한 미래급여의 규모를 보험료부과대상 소득

대비 비율로 나타낸 지표로 현재의 보험료율과 비교하면 부담과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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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평가변수와 평가시점별 평가지표의 구분 

평가변수

평가시점

추계기간전체
세대간별

(과거가입자, 현가입자, 
미래가입자)

코호트별
(5세, 10세)

총량
(stock)

적립률

미적립부채

부과방식전환보험료율

미적립부채

(Balance Sheet)

Solvency test 

(급여총액/보험료총액비), 

내부수익률

현금흐름
(flow)

적립배율

계리적수지차

연간수지차

기금고갈시점

Current Service Cost

(나) 연금제도별 적합한 평가지표 

이러한 지표들을 연금제도별로 적합성을 구분해 보면 아래  〈표 16〉 과 같다.

연금제도가 완전부과방식으로 진입한 경우, 적립배율 또는 연간수지차 만으로도 재정건

전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완전적립방식인 경우 100%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

간 적립률이 재정건전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법에 의해 완전적립연금제도에 

대해 solvency test를 실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Solvency test는 완전적립방식 연금제

도의 세대간 회계로 볼 수 있다. 급여부채를 수급자부분과 가입자부분으로 구분하고 가입

자부분을 다시 근로자기여분에 의해 발생한 급여부채와 고용주기여에 의해 발생한 부채로 

각각 분리한 후 기금자산이 이들 부채를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러나 부분적립방식인 경우 완전부과방식 또는 완전적립방식의 평가지표만을 제시하는 

경우 재정안정성이 왜곡될 수 있다. 부분적립방식은 제도측면에서 불안정하고 성숙하지 않

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로 양적⋅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표 1

6〉은 미국, 캐나다, 일본 연금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지표를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지표와 국민연금 2차재정평가시 사용된 지표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재정평가는 적립배율과 부과방식전환보험료가 지표로 사용되었다. 연금제

도가 국민연금보다 더 성숙한 국가들이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부분적립방식으로 연금제도가 불안정한 국민연금은 최소한 이들 국가가 사용하는 지

표수준으로 평가지표를 다양화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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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공적연금 재정방식별 재정평가지표 

제도별
평가지표

평가시점

국민연금
재정평가지표

추계기간전체
세대간별

(과거가입자, 현가입자. 
미래가입자)

코호트별
(5세, 10세)

완전부과방식
적립배율,

연간수지차

완전적립방식 적립률 Solvency test 

부분적립방식

계리적수지차,

미적립부채,

적립배율,

적립률,

수지적자발생시점,

부과방식전환보험료율

Current Service Cost

미적립부채

(Balance Sheet)

급여총액/

보험료총액비, 

내부수익률,

적립배율,

부과방식전환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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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2011년 국가회계기준 기금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으로 필수보충정보와 부속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 제54조는 필수보충정보, 주석 및 부속명세서의 구

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54조(필수보충정보)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연금보고서
   3. 보험보고서
   4. 사회보험보고서
   5. 국세징수활동표
   6. 총잉여금ㆍ재정운영결과조정표
   7. 수익ㆍ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③ 필수보충정보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주석)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한다)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6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 작성기준 및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회계기준은 일반회계 관점에서 부채의 정의와 개념 및 인식기준 등에 대해서 규정하

고 있으나 기금재무제표에는 연금부채에 대하여 정확한 공시가 없다. 또한 위에 제시한 바

와 같이 2011년 기금재무제표의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에는 연금부채의 인식기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연금기금회계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급여지급의 장기계리적 추정을 제공하는 정보가 미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한다. 결국 미래부채의 현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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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계리화의 실패는 순자산을 과대하게 계상하는 문제점을 만들어 낸다.

결국 「국가회계법」을 최상위법으로 한 연금부채의 불명확성은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

에 있어서 바람직한 기금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국민연

금기금의 운용에 있어 2009년 이전의 기업회계기준은 사실상 연금부채에 대한 재무제표

의 인식기준이 불명확하였고 정보가 미비된 상태였다. 불명확한 회계기준 하에서 기업회계

기준의 적용은 연금부채의 인식 및 평가의 왜곡을 야기하였다.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의 증

자를 계상하기 위한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을 국민연금회계에도 일괄 적용함으로서 대차

대조표의 구성상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또한 연금부채에 대한 불명확한 근거로 인해 대

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회계적 비일관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와 국회는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근거로 하여 

국가회계법 및 부속법령 등을 제·개정하고 정비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시하였

다. 국가회계기준의 기금결산보고서는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원칙으로 하여 다양한 방법으

로 국민연금기금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기금결산보고서에 제시하려 시도하였다. 기금운용

의 측면에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나타내는 순자산이 장기적으로 안정될수록 효율적 자산

배분의 목표 설정이 용이해 질 것이다. 편의(Bias)없는 순자산의 평가는 연금부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회계기준에 근거한 부속법

령 등이 연금부채의 계리적 평가와 인식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하나, 2009년부터 시

작된 국가회계기준은 명확한 부채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부채평가의 핵심

인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나 연금부채 계리기준을 국가회계법 

및 부속법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산보고서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장

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적립률(Funded 

Ratio)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 역시 미비된 상태이다. 또한 국가회계기준 기금결산보고서의 

구성이 산만하고 일관성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민연금 기금회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요선진국의 회계기준을 참고할 필요

가 있다. 미국정부회계기준(GASB)은 본문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재무제표의 구성과 부속

서류의 구성이 치밀하며, 계리적으로 연금부채를 인식하고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기금적립률을 계산하여 필수보충정보내의 적립개선일람표

(Schedule of Funding Progress)에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결산보고서는 국민연금을 적립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과방

식에 준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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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본다면 정부는 미국정부회계기준(GASB)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립률 정보를 필수보충정보에 수록할 필요가 있으며, 반면 부과방식으로 본다면 장

기재정추계보고서에 세대간 회계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 정확한 재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개

선될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가 완전부과방식으로 진입한 경우, 적립배율 또는 연간수지차 

만으로도 재정건전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완전적립방식인 경우 100%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적립률이 재정건전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분적립방식인 경우 

완전부과방식 또는 완전적립방식의 평가지표만을 제시하는 경우 재정안정성이 왜곡될 수 

있다. 부분적립방식은 제도측면에서 불안정하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로 양적⋅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표 17〉은 미국, 캐나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지표를 분류한 것

이다. 이러한 평가지표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보고서 상의지표와 비교하면 큰 차

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재정평가는 적립배율과 부과방식전환보험료가 지표로 

사용되었다. 연금제도가 국민연금보다 더 성숙한 국가들이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

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부분적립방식으로 연금제도가 불안정한 국민연금은 최소한 이들 

국가가 사용하는 지표수준으로 평가지표를 다양화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7〉 연금제도별 필요한 평가지표 

제도별
평가지표

평가시점

국민연금
재정평가지표추계기간전체

세대간별
(과거가입자, 현가입자. 

미래가입자)

코호트별
(5세, 10세)

완전부과방식
적립배율,

연간수지차

완전적립방식 적립률 Solvency test 

부분적립방식

계리적수지차,

미적립부채,

적립배율,

적립률,

수지적자발생시점,

부과방식전환보험료율

Current Service Cost

미적립부채

(Balance Sheet)

급여총액/

보험료총액비, 

내부수익률,

적립배율,

부과방식전환보

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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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부표 1〉 국제회계기준(IFRS, GASB)

국제회계기준
(IFRS)

미국정부회계
(GASB)

주요재무제표
(Principal Financial 

Statement)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of profit or loss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Statement of cash flows

-기타사항

-Statement of Plan Net Assets

· Assets

· Liability

· Net Assets Held in Trust for Pension 

Benefits

-Statement of Changes in Plan Net Assets

·Additions

·Deductions

주석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Statement of Compliance

-Summary of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 applied

-Other Supporting information

-Contingent liabilities 

-Unrecognized contractual commitments

-Non-financial disclosures

-Plan Description

-Summary of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

-Contributions and Reserves

-Concentrations

보충정보 등
(Supplemental 
Information)

-주석(Notes)와 보충정보(RSI)를 구분하지 않

고 있음

-The Parameter

-Schedule of Funding Progress

-Schedule of Employer Contributions

-Note to Required Schedules

자료: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기획재정부,2012 

<부표 2〉 CalPERS의 적립률 및 미적립부채

자료: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2011』, Cal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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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CalPERS의 Solvency Test

자료: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2011』, Cal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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